
■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1의2] <개정 2021. 12. 9.>

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(제12조의2제1항 관련)

구분 세부 기준

1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

장 및 지원에 관한 법

률」 제2조제1호에 따

른 발달장애인(이하 "

발달장애인"이라 한다)

만을 대상으로 운영하

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

설의 시설ㆍ설비 기준

가.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

나.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

ㆍ설비를 갖출 것

다.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

  1)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: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

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에 따

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

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

는 편의시설

  2)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1)에 

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

시하는 편의시설
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

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

의 시설ㆍ설비 기준

가.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

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

나.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

  1)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: 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

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에 따

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

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

는 편의시설

  2)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: 1)에 따른 편의시설 중 

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

 비고

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ㆍ설비 기준을 

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
